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規制改革 : 지난 10年의 回顧와 向後 10年의 課題

I . 무엇을 위하여 規制를 改革하는가 ?

日帝의 잔재, 개발년대의 정부만능주의적 성장방식과 정부-기업관계,

가부장적 권위주의와 士農工商의 오랜 관념이 어우러져, 과거 우리의

경제와 국민생활은 정부규제의 늪에 빠져 있었다.

특히 60년대 이래 요소시장과 상품시장이 모두 취약했던 전근대적

경제에서 출발하여, 생산, 수출, 성장, 고용을 해결하고자 정부가

시장과 기업의 기능을 상당 부분 떠맡게 되면서, 대부분의 경제정책

에 정부규제가 수반되었고, 規制로써 問題를 解決하는 經濟 라는

체질이 고착화되었다.

60년대∼80년대 중반의 4반세기 동안 박정희식 관민합작 성장모델이 많

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압축성장에 관한 한 성공이었음을 전제한다면,

그 성장방식을 지탱했던 당시의 정부규제 또한 이에 상응하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80년대 후반 이후 規制緩和를 추진하려던 이유는 무엇인가?

「규제-지원-보호」의 테두리안에 있던 성장전략에 한계가 있기 때

문에 어떤 식으로든 경제발전방식에 일대 전환이 필요하다는 공감대

가 확산되었다. 성장전략의 전환에 관한 대안 중에서 특히 큰 목소

리를 낸 것은, 「政府主導에서 市場主導 혹은 民間主導로」 이행해

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시간이 흐르고 경제사회의 여건이 변하면서 당초에는 좋았던 규제도

나쁜 규제로 바뀌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규제의 費用이 便益을 능

가하는 경우가 발생하였고, 規制文化속에서 기득권자의 사익추구행

위와 腐敗가 빈발하여 규제의 사회적 비용은 더욱 늘어났다.

그러나 과거 개발년대의 정부만능주의와 정부재량주의가 극심한 정부규

제라는 유산을 남겼다는 비판이 규제완화라는 시대적 정책유행을 만든

과정을 보면, 우리가 새로운 성장모델에 대한 충분한 苦悶을 하고 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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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代案을 가졌던 것은 아니다.

과연 우리가 추구하는 市場經濟라는 것이 정부와 기업이 엄격히 거

리를 유지하는 英美式 자유주의를 의미하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소위 民間主導 라는 용어가 여과되지 않고 공리로 인식되고 있으

나, 민간이 왜 국민경제의 이익을 자신의 이익에 우선할 것으로 기

대하는지, 그리고 민간이 주도할 경우 우리 경제사회의 균형된 선진

화가 앞당겨질 수 있는지에 대한 확신이 없다.

광복 50년의 발전을 회고하면서 21세기를 대비하는 장기적, 역사적 시

각에서 볼 때, 政府規制의 改革이란 한국경제가 日帝와 開發年代의 잔

재를 벗어나 선진경제에 진입하려면 그 形式(제도적 틀)과 實質(경제주

체의 의식, 행태, 관행 및 우리경제의 성과)을 어떻게 바꾸는 것이 최

선인가를 고민하는 노력으로서, 다음과 같은 핵심적인 의문을 제기한

다.

향후 한국경제를 움직임에 있어서 정부기구와 시장기구의 바람직한

역할분담은 무엇인가? 정부-기업관계는 어떻게 변해야 하며, 우리

의 장래에 가장 적합한 경제체제의 모습은 무엇인가?

경쟁은 경쟁력을 제고하는가? 우리는 과연 생산자 위주의 경제에서

소비자와 경쟁 위주의 경제로 전환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경쟁이

생산자잉여의 기반을 잠식하더라도 경제선진화의 일정에는 차질이

없는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

인 방법은 무엇인가?

우리의 공공부문, 기업부문, 일상생활에 만연된 부정부패를 척결하

는 방법은 무엇인가?

우리 경제의 글로벌화가 진행되면서 우리가 국제규범을 수용하고 교

역상대와의 체제마찰을 해소하는 과제는 규제개혁과 어떠한 연관성

이 있는가?

이상의 모든 의문에 대하여 규제개혁이 만병통치약일 수는 없다. 그러

나 규제개혁이 본래적 의미를 가지고 우리경제의 선진화에 기여하는 정

책전환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여야 할 것

이다. 규제개혁이 이러한 목표를 조화롭게 추구할 때, 우리는 제대로

된 資本主義와 제대로 된 市場經濟 를 구현하여 명실공히 선진화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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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어질 것이다.

<規制改革의 네가지 目標>

산업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제고하고, 혁신을 촉진하며, 성장잠재력

을 극대화하는 규제개혁.

경제사회의 형평성, 안정성, 건전성을 제고하고, 부정부패를 척결하

며, 건실한 자본주의를 구축하는 규제개혁.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 환경을 보존하며, 삶의 질을 향상시키

는 규제개혁.

열린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글로벌화시대에 우리의 생존전략을 국

제규범과 조화시키는 규제개혁.

규제개혁의 목표가 잘못 설정되거나 수단을 목표와 혼동한다면, 이는

심각한 혼란과 국민경제의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

예컨대 경쟁촉진이란 동태적인 효율과 혁신, 그리고 성장잠재력을

제고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며, 경쟁 자체가 규제개혁의 목표는 아니

다. 따라서 경쟁지상주의란 문제의 해법으로서 경쟁이 좋다는 입장

의 표명일 뿐, 목표개념이 없는 말이다.

박정희식 성장모델이 불확실한 미래를 준비하는 어려운 선택이었듯이,

규제개혁도 우리의 미래를 좌우할 어려운 선택이다. 규제개혁이 이상

의 네가지 목표를 달성하려면, 단순히 외국의 유행을 좇거나 단기주의

적 목표에 집착해서는 곤란하며, 우리의 능력과 여건을 감안하는 독창

성이 필요하다.

경쟁력 있는 정부가 없었다면 박정희식 성장모델이 성공할 수 없었

듯이, 성공적인 규제개혁에도 경쟁력 있는 정부가 필요하다.

규제를 도입한 것도 정부였듯이, 규제를 개혁하는 일도 정부의 몫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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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 . 지난 10年의 規制改革을 어떻게 評價할 것인가 ?

2. 1 規制緩和 10年의 槪觀

1979년의 경제안정화종합대책이 자율화, 개방화를 지향하는 정책전환의

필요성을 언급한 이후, 전두환행정부는 시장기능의 도입, 민간주도 등

을 표방하였다. 그러나 전두환행정부가 본래적 의미의 규제개혁을 추

진했다고 평가할 수 없는 까닭은, 산업정책적 규제, 관치금융, 기업자

유의 구속 등의 본질이 변하지 않았고, 정부만능주의와 정부재량주의가

방치되었기 때문이다.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전두환행정부의 기여는 단계적이나마 시장개방

을 시작한 점과 경제의 기본질서법인 경쟁법(공정거래법)을 도입한

것이다.

그러나 생산자 위주의 선택적 개방, 산업정책적 규제보다 우선순위

가 낮은 경쟁법 등을 규제의 개혁이라고 보기는 힘들고, 전두환행정

부의 자율화는 구호에 그친 측면이 크다.

노태우행정부 출범 이후 시작된 규제완화정책은, 규제를 줄여 시장기능

을 제고하려는 최초의 시도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정책변화였다.

1988년 주류, 정유 등 경쟁제한요인이 많은 10개 산업을 대상으로

규제개선방안을 모색한 이래, 산업별 혹은 기업활동의 단계별로 규

제완화의 노력이 확대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민간의 경제권력이 증대함에 따라 규제라는 정부통

제를 벗어나려는 민간의 본능, 정치민주화가 경제정책의 영역에도

파급효과를 미친 점, 경제구조고도화에 따른 정부주도 경제운용의

한계, 글로벌화와 개방화의 필연적 추세 등과 궤를 같이 하였다.

노태우행정부의 규제완화정책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나타냈다.

경쟁제한적 정부규제를 없애려는 취지에서 출발한 규제완화가 1989

년 이후의 상대적 불황으로 경기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로 변모하

였고, 이러한 목표변경은 임기말까지 계속되었다.

규제기득권층(주무부처, 기존사업자 등)의 저항의 강도를 미리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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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적절한 대응수단을 확보하지 못한 결과, 규제개선방안은 소위

관계부처협의 단계에서 좌초하거나, 사업자들의 반발로 무산 혹은

지연되는 사태가 속출하였다.

대통령의 정치적 의지 부족으로 강력한 규제완화추진기구가 정비되

지 못하고, 추진체계는 당시 공정거래실, 경제기획원, 행정규제완화

위원회(위원장:국무총리, 1990년) 등으로 혼선을 빚었다.

민간의 요구를 수용한다는 명분하에 전경련회장이 위원장인 행정규

제완화민간위원회를 설치하여 ( 1991년10월) , 대기업집단의 공동사익

추구단체인 전경련이 과제발굴에서 대안제시에 이르기까지, 정부의

규제완화과정에 깊숙히 개입한 것은 특기할 만한 점이다.

김영삼행정부는 노태우행정부의 규제완화정책을 계승하되, 이를 더욱

확대하여 신경제의 핵심과제로 강조한 결과, 규제완화의 폭과 속도가

과거보다 한차원 높아졌다.

신경제는 모든 경제주체의 참여와 창의력 발휘 라는 구호 아래 규

제완화를 통하여 경제발전의 새로운 원동력을 구한다고 표방하였다.

(건수 위주의 실적 평가는 별 의미가 없지만) 현정부의 발표에 따르

면, 각종 규제완화추진기구를 통하여 1993년∼1996년말 동안 5, 700

여건의 개별규제에 대하여 규제완화를 시행중이거나 준비중인 것으

로 집계된다.

김영삼행정부의 규제완화정책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나타냈다.

우선 노태우행정부의 규제완화정책이 나타낸 특징이 대부분 그대로

나타났다. 즉, 불황극복방편으로서의 규제완화, 기득권층의 저항으

로 인한 어려움, 추진체계의 혼선, 규제완화프로세스에 대한 민간의

개입 등의 특징은 김영삼행정부의 규제완화에서도 그대로 지속되었

다.

규제완화의 추진체계에 있어서는 각 부처가 경쟁적 으로 기구를 설

립한 결과, 추진기구가 매우 복잡다양한 양상을 나타냈다.

* 행정쇄신위원회(총리실, 93. 4)

* 경제행정규제완화위원회(재경원, 93. 3)

* 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통산부, 93. 8)

* 행정규제합동심의회의(총무처, 94. 5)

* 국민고충처리위원회(총리실, 9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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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경쟁력강화기획단, 경제행정규제완화점검단(청와대, 94. 12 및

94. 1)

민간은 수시로 직 간접적인 각종 채널을 동원하여 과제와 개선방안

을 제시하였고, 규제완화의 민간의존도가 자연히 높아졌다.

손쉬운 규제완화과제가 소진해 감에 따라, 소위 규제완화의 성역으

로 간주되는 분야에 대한 비판이 강하게 제기되었으며, 이를 둘러싼

업계와 정부의 대립이 첨예화되기 시작하였다.

한편 규제완화가 10년 가까이 추진됨에 따라 체감규제의 변화에 대

한 평가가 경제주체별로 큰 괴리를 나타내기 시작하였다.

* 재벌들은 규제완화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한편,

규제완화가 미흡함을 항상 비판하고, 일부 성역의 규제에 대한 자

유화를 요구하고 있다.

*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은 현정부의 규제완화가 親재벌, 親대기

업 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어려움이 가중된다고 비판한다.

* 일반 소비자들은 규제완화에 따른 소비자잉여의 증가, 행정쇄신에

따른 편의제고를 느끼면서도, 정부가 할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를 불안한 시선으로 주시하고 있고, 아직도 反시장적, 反경쟁적,

反기업적 시각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지난 4년의 기간중 5, 700여건의 규제완화를 추진했다는 정부의 실적

보고에서 보듯이, 규제완화는 深思熟考보다는 速度戰의 양상을 띠고

있다.

2. 2 規制緩和 10年 동안 드러난 問題点

가 . 目標設定의 短見과 期待心理의 混亂相

노태우-김영삼 양대 행정부에 의하여 지난 10년간 추진된 규제완화의

가장 큰 오류는, 規制緩和 = 企業의 不便을 덜어주고 경기를 활성화하

는 것 이라는 등식이었다.

규제완화에 대한 이같은 목표설정은 1989년 이후의 불황이나 현정부

취임 초기의 불황과 무관하지 않은데, 경제가 불황을 벗어나면 대다

수의 경제주체가 정부규제의 본질적 폐해를 잊기 쉽고, 불황극복방

안으로서의 규제완화는 자연히 설득력을 잃게 된다.

규제완화의 목표에 대한 이같은 해석은 1994년말의 소위 세계화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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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기업활동 하기에 가장 좋은 나라 라는 구호로 이어졌다.

한편 기업으로서는 이러한 목표설정을 적극 환영하게 되어 우리나라

는 기존사업자들이 규제완화를 적극 지지하는 기현상이 나타났다.

앞서 제시한 규제개혁의 네가지 목표에 비추어 볼 때, 기업불편을 해소

하는 규제완화란 短見일 뿐 아니라, 때로는 본래적 목표와 모순되는 방

법을 제시하기도 한다.

기업불편을 해소하고 경기를 활성화한다는 것은 규제개혁의 목표 중

에서 산업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제고하고, 혁신을 촉진하며, 성

장잠재력을 극대화하는 규제개혁 과 관계가 있는데, 경쟁력을 제고

하기 위하여는 기업의 불편과 부담을 해소해야 할 측면도 있지만,

때로는 경쟁을 촉진하고 시장기능을 활성화해야 한다. 後者의 경

우 경쟁이란 피곤한 것이므로 기업이 체감하는 불편은 증가한다.

물론 우리경제에서 민간의 활동과 기업자유를 불합리하게 구속한 수많

은 규제를 생각한다면, 기업불편해소 차원의 규제완화는 지극히 당연한

선택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 현실에서 기업불편을 덜어주기 위한 개혁과제는 많은

경우 제도개선만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부패구조를 척결하고 행정책

임주의를 확립하는 과제와 깊이 관련되어 있다.

반면에 어느 경제이든 규제개혁의 본래적 의미는 경제정책의 근본적인

방향전환, 경제체제의 진화와 시장기구의 역할증대, 이에 따른 정부-기

업관계의 재정립과 정부부문의 기능조정, 글로벌경제에서 살아남기 위

한 전략수립 등을 포괄하는 전환을 의미한다.

기존사업자의 불편해소라는 편협한 영역에 안주하는 규제완화는 규

제완화의 정치경제가 오염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하며, 이 점에서 지

난 10년의 규제완화는 아쉽다.

예컨대 진입규제의 폐지나 수입선다변화제도의 폐지 등은 국내 기존

사업자에게는 불편을 주지만 소비자잉여를 증가시키고 장기적으로

산업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목표설정의 첫단추를 잘못 끼운 실수는 기대와 인식의 혼란을 야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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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기존사업자들의 기대심리 인플레현상을 초래하였고, 규제완화를 담

당하는 관료들의 인식에도 혼란을 초래하였다.

규제개혁 = 규제의 완화 라는 용어의 선택부터 잘못이었다. 목표

에 합당한 최적의 선택은 규제의 강화일 수도 있고, 규제의 폐지 내

지 개선일 수도 있는데, 한 방향만을 의미하는 규제완화라는 일본식

번역이 통용됨으로써, 정부역할을 부정하고 대안없는 자유방임을 추

구하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規制改革은 脫規制와 規制改善을 포괄

하는 ( Regul at or y r ef or m means der egul at i on AND bet t er

r egul at i on: OECD자료) 의미로 재정립될 필요가 있다.

소위 행정 규제라는 개념도 잘못이다. 규제개혁의 핵심은 경제규

제와 사회적 규제의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며, 행정/절차적 규제

는 핵심규제의 변화에 수반되는 부수과제일 뿐인데, 기업불편해소의

차원에서 행정규제의 완화가 강조되었다.

규제완화 = 親기업 이라는 잘못된 기대 때문에, 기업의 기대심리

인플레현상이 나타났고, 이러한 현상은 경제주체별로 규제완화의 효

과에 대한 체감의 차이와 무관하지 않다.

나 . 正當한 國家權力의 萎縮

가난을 극복하는 성장전략을 국가가 제시하고 이 명분하에 기업과 국민

의 자유를 구속했듯이, 경제사회의 발전을 한단계 높이고자 규제를 개

혁하는 과제도 궁극적으로는 국가의 책무이다.

국가가 규제개혁을 주도할 수밖에 없다는 시각에서 본다면, 그동안의

규제완화는 민간의 목소리에 끌려다닌 결과, 국가가 정당한 공권력을

행사하지 못했던 측면이 강하다.

규제완화 대상과제의 「발굴-선정-대안제시」에 이르는 정책과정에 전

경련 등 민간의 사익추구단체가 깊숙히 개입한 사실은, 國家機能의 不

在와 民間이 國家를 代替하는 매우 위험스러운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규제완화에 있어서 정부의 전문성 부족이나 주무부처의

기득권을 극복하는 방안으로서 규제개혁과정에서의 민간참여를 정당

화하고 있다.

그러나 規制者가 규제의 폐해를 모르고 있었거나 규제기득권을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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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으려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면, 이는 政府革新으로 해결할 과

제일 뿐, 민간의 정책참여로 해결할 과제가 아니다.

기업에게 국가의 고유한 역할을 맡기는 것은 기업과 국가 모두에게

危害가 될 수 있다.

規制經濟學의 私益說 중 捕獲理論( capt ur e t heor y)이 주장하는 정부가

이익집단에게 포획되는 현상 이란, 규제의 도입과 변화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규제의 개혁과정에도 그대로 적용되며, 우리의 경우 규제

개혁에 대한 民間參與의 原則과 限界가 불분명한 작금의 현실은 심각한

우려를 제기한다.

정부가 제2이동통신사업자의 선정을 전경련이라는 사업자단체의 회

장단에게 위임한 것은 국민이 국가에게 부여한 권한을 국가가 스스

로 포기한 대표적 사례였다.

M&A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최근 노력은 소위 퇴출시장의 불합리

한 규제를 개혁하고 경영권경쟁의 순기능을 살리기 위한 것이었는

데, 전경련이 적대적 인수에 대하여 경영권을 공동방위하겠다는 명

백한 카르텔협정에 대하여 국가가 침묵한 것도 규제개혁과정에서 정

당한 국가권력이 실종된 대표적 사례이다.

경제권력은 정치권력을 잉태하기 마련이고, 기업이 단독 혹은 공동으로

사익을 추구하는 것도 기업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노력이다. 따라서 기

업이 국가를 대체하는 위험에 제동을 걸고 규제개혁을 국가가 제대로

추진하는 것은 국가의 몫이다.

다 . 一貫된 政治的 意志의 缺如와 旣得權 克服의 限界

규제개혁, 민영화 등의 정책은 관료의 권한소멸, 기존사업자와 신규사

업자의 이해상충, 경영자와 근로자의 반발 등과 같이 기득권층의 저항

을 초래하기 마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제를 개혁해야 할 이유는 개혁의 국민경제적,

사회적 순이득이 있기 때문일 것이나, 통상 이러한 개혁의 이득은

소비자, 납세자, 잠재경쟁자 등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기 때문에 측

정하기 어렵고 집중되지 못하여, 이해관계가 집중된 기득권층에 비

하여 정치적 결속이 미약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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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관료, 기존사업자, 기존의 경영자와 근로자 등 기득권층의 저항

을 극복하려면, 첫째, 합당한 범위내에서 이들의 반발을 줄일 인센티브

를 제시하는 동시에, 둘째, 규제개혁에 관한 정치권력의 일관된 의지가

필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지난 10년의 규제완화는 기득권층의 저항을 극복하려는

정치권력의 의지가 결여된 문제를 안고 있었으며, 의지부족은 정당한

국가권력의 실종과도 무관하지 않다.

노태우행정부의 규제완화는 당초 일부 혁신적 관료의 주도로 시작되

었으나, 정치권력이 규제완화의 본래적 목표수행을 뒷받침하지 못한

결과, 주무부처와 기존사업자의 저항을 극복하지 못하였고, 규제완

화의 목표는 곧 변질되었다.

김영삼행정부의 규제완화는 다분히 정치적 이득을 고려하면서 착수

되었고, 경제정책의 대전환이라는 본래적 의미에 충실하지 못했던

결과, 최근에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규제개혁을 한단계 높여

추진하는 것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규제개혁의 정치적 효용이 소진

된 듯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라 . 腐敗와 行態의 改革이 수반되지 않았던 問題

규제의 數를 줄이는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공공부문의 부패

구조와 담당공무원의 행태에 근본적인 변화가 없는 한, 기업이 느끼는

체감규제는 결코 완화될 수 없다.

비록 인 허가제로 유지되더라도 모든 사업자가 공정하게 취급되고

기업활동은 자유로울 수 있는 반면, 등록 신고제의 경우에도 차별

적, 재량적 취급이 가능하고 부조리의 온상이 되는 것이 우리의 현

실이다.

서류와 도장의 수, 처리기간을 아무리 간소화하더라도 정부의 부정

부패와 책임회피주의가 근절되지 않는 한, 절차간소화는 큰 의미가

없다.

이러한 현실하에서 기업이 체감하는 규제의 강도는 규제의 量보다 규제

에 대한 順應費用 혹은 規制迂廻費用의 크기에 좌우될 것이고, 부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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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태의 개혁을 수반하지 않았던 규제완화 때문에 지난 10년의 체감규제

가 낮아지지 않고 있다.

법령이 애매하고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여 재량과 부패가 만연되므로 규

제개혁이 부패를 없애는 지름길이라는 주장도 있으나, 부패와 규제는

交集合을 가질 뿐, 양자를 동일시하고 규제개혁이 부패척결을 자동적으

로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는 옳지 못하다.

소위 규제왕국이라는 일본이나, 환경 안전 건축관련규제의 기업활

동구속력이 심각한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를 우리와 비교할 때 결정

적인 차이는 선진국의 경우 공공부문의 부정부패가 미미하거나 이를

감시하는 장치가 발달되어 있다는 점이다.

외국기업이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영위하면서 겪는 가장 큰 애로가

규제라는 지적은 규제의 내용 때문이기도 하지만, 부패 때문이기도

하다.

따라서 우리는 100개의 규제를 10개로 완화 할 것인가, 아니면 100개

의 규제를 그대로 둔 채 공무원의 부정부패와 책임회피를 수술할 것인

가? 라는 의문에 봉착한다.

지난 10년간 규제완화에 한계가 있었던 이유 중에는, 부패구조의 척결,

정부부문의 개혁, 정부조직과 기능의 재설정 등과 같은 공공부문의 종

합적인 개혁이 수반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마 . 政府組織과 人力의 整備가 수반되지 않았던 問題

부패와 행태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규제개혁은 정부역할의 변화를 의미

하므로, 규제개혁과 정부혁신은 동전의 양면이다.

그러나 지난 10년의 규제완화는 정부가 스스로의 역할변화를 인정하고

조직과 인력을 재정비하는 노력으로 연결되지 않았던 한계가 있었으며,

이 한계는 거꾸로 규제완화를 추진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한 측면이 있

다.

그 동안 산업화과정의 규제문화속에서 規制的 政府 가 고착화된 결

과, 이 정부가 規制改革的 政府 로 換骨奪胎하는 것은 지극히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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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과제가 되었다.

정부의 조직과 인력을 재정비하는 작업이 일부 추진되었으나, 정치

적 이유로 한계가 있었다.

규제개혁과 함께 정부를 혁신하는 과제는, 정부역할이 강화되어야 할

분야가 무엇인가를 규명하는 작업에서 출발하여야 할 것이다.

바 . 司法府와 立法部의 미미한 役割

지난 10년 정치민주화와 함께 행정부 독주의 시대가 가고 사법부와 입

법부의 위상이 강화되었으나, 규제개혁에 있어서 만큼은 행정부에 비하

여 사법부와 입법부의 역할이 미미하였다.

행정부의 경우 부처이기주의 등이 규제개혁의 장벽이 되고 있는 현

실에 비추어, 정부내에서 사법부와 입법부가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통하여 규제개혁에 기여할 여지가 크다.

사법부는 위헌 여부의 판정, 법체계상 하위규제의 효력에 대한 판정,

행정부와 민간 사이의 분쟁조정기능, 법위반과 부패의 처벌기능 등 사

법부에 고유한 권한을 활용하여 규제개혁을 수행함에 있어서 큰 힘이

될 수 있으나, 그 동안 이러한 사법부의 기능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

였다.

대법원이 生水시판규제를 위헌이라고 판단한 사례는 법원이 규제개

혁에 있어서 중요하고 보완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법원이 규제개혁기능을 담당하려면, 규제개혁의 목표를 인식

하고 경제적 분석기능을 구비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입법부의 경우 법률을 제 개정하는 권한을 대리행사하는 만큼, 규제개

혁의 본질에 가장 근접한 국가기구이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

에도 불구하고, 대의민주주의에서 이익집단의 정치적 압력에 약하다는

취약점을 동시에 갖고 있다.

시대착오적인 酒稅法 개정사례에서 보듯이, 입법부는 아직도 규제개

혁을 방관하거나 이에 역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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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 政策과 規制의 二分法的 思考와 課題選定의 限界

과거 규제완화의 목표를 기업불편해소와 경기활성화로 격하한 것은, 규

제개혁의 대상과제를 선정함에 있어서도 악영향을 미쳤다.

자유로운 기업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면 規制 라고 하면서도,

특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수단은 政策 이라고 함으로써, 규제

와 정책의 이분법적 사고가 팽배하였다.

정부규제란 경제규제, 사회적 규제, 행정/절차적 규제를 모두 포함하기

때문에, 政府規制는 곧 政府政策과 동일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양자

를 구분함에 따라, 소위 政策的 考慮가 필요함을 이유로 다음과 같은

聖域 에 대한 논의 자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소위 성역의 규제(例示) : 금융규제, 노동규제, 토지규제, 수도권집

중관련규제, 재벌규제, 중소기업관련규제, 공정거래관련규제, 환경

규제, 소비자보호관련규제, 전문직업종관련규제, 진입규제, 퇴출규

제, 가격규제, 교육관련규제 등.

정작 성역으로 분류된 규제들 중에는 폐해가 심각한 규제덩어리가 많다

고 판단된다. 성역의 규제란 향후 우리 경제가 글로벌화에 부응하면서

시장경제와 건전한 자본주의를 발전시키는 규제개혁의 본래적 목표와

직결된 것이 대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의 규제완화는 이 분야를

공략하지 못한 문제를 안고 있었다.

행정/절차적 규제의 경우 주된 기득권층은 담당관료집단일 뿐이나, 핵

심적인 경제규제와 사회적 규제의 경우 규제의 기득권층은 관료와 기존

사업자를 모두 포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성역의 개혁은 더욱 어렵

고, 고도의 전문성이 요청된다.

규제개혁의 목표설정과 과제선정의 악순환으로 최근까지도 규제개혁은

경제정책의 핵심이 되지 못하고 있다.

교육개혁위원회, 노사개혁위원회, 금융개혁위원회 등이 최근 수년간

발족된 것은 과제선정의 성역을 타파한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어

야 하지만, 과거의 규제완화가 그 만큼 한계가 있었다는 반증이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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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아 . 專門性의 限界와 投資의 不足

규제개혁을 주도해야 할 정부가 끝없는 순환보직과 지식 정보부족으로

아마추어에 불과하고, 이슈에 정통한 프로(주무부처의 담당관, 민간기

업)는 기득권 때문에 이해상충의 문제가 있는 현실 때문에, 규제개혁은

전문성의 부족이라는 심각한 문제를 나타냈다.

특히 소위 성역에 대한 규제개혁이 이루어지려면, 재벌, 금융, 토

지, 노동, 가격, 중소기업, 수도권집중, 환경 등 우리경제의 가장

민감한 이슈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하고, 그 사회적 파장은 큰

만큼, 개혁주체가 고도의 전문성과 논리의 현실성을 확보한 가운데

성공확률이 높은 대안을 도출하는 힘든 정책프로세스가 요구된다.

핵심분야의 규제개혁을 추진함에 있어서 市場機能에 의한 解決 을

하나의 원칙으로 받아들일 수는 있지만, 시장기구가 불완전했던 우

리의 현실에서 제대로 된 시장기구를 확립하는 것 자체가 경제주체

의 능력신장과 공정하고 투명한 「게임의 규칙」을 요구하는 만큼,

전환기의 불안정과 비용에 대비하는 방안이 제시되어야 하며, 이는

전문성을 구비하고 졸속을 피해야 함을 의미한다.

규제개혁이 돈 안드는 정책 ( cos t - f r ee pol i cy)이라는 일각의 인식은,

규제개혁의 주체인 정부가 전문성을 구비하기 위하여 투입해야 할 시

간, 인력, 조직, 예산을 간과한 것이다.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부는 국책연구소, 교수, 민간연구소,

기업 등을 활용하고 있으나, 이해상충과 인센티브결여로 큰 성과가

없었다.

자 . 推進機構의 限界 , 展示行政과 拙速性

수십년간 規制者( r egul at or )로서 행세한 정부 스스로가 규제의 改革者

( r ef or mer )가 되어 과제를 발굴하고 대안을 제시하도록 된 추진체계는,

규제자로서 스스로의 권한을 포기해야 하기 때문에 성공확률이 낮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그 동안의 규제완화는 委員會와 民間意見收

斂이라는 두가지 방안을 주로 활용했으나, 두가지 모두 한계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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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의 의견수렴을 통하여 많은 과제를 발굴한 것은 사실이나, 앞서

지적한 대로 민간이 국가를 대체하는 위험이 방치되었고, 또한 정부

스스로의 학습효과와 전문성을 축적할 귀한 기회를 상실하였다.

현 정부에서는 각 부처가 경쟁적으로 위원회를 설립하였으나, 위원

회가 부처별로 존재할 이유도 없었고, 아무도 강력한 조정권한과 결

정권한을 갖지 못하였으며, 과제에 대한 전문성과 이해능력이 없는

인사로 위원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규제완화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어려웠다.

이 와중에 부처간 실적경쟁이 규제완화의 개별 건수에 집착하게 되면서

규제완화는 과거의 전시행정을 닮아 갔고 졸속성이 심화되었다.

2. 3 規制緩和 10年의 成果

가 . 規制文化의 崩壞 : 經濟主體의 態度와 意識의 變化

1987년과 1997년을 비교할 때 우리 사회에서 경제주체들의 의식과 행태

에 변화가 있었다면, 그 변화의 일부는 그 동안의 규제완화의 효과라고

볼 수 있다.

통상 규제개혁은 기업, 근로자, 소비자의 의식과 행태를 변화시키는

효과를 가지며, 이같은 경제주체들의 변화로 과거의 규제문화가 붕

괴되면 경제내에 기업가정신과 혁신적 에너지가 충만하여 규제개혁

을 가속화시키게 된다.

우리의 경우 아직도 이러한 변화가 확연히 드러난 것은 아니지만, 정

부, 기업, 근로자, 소비자가 지난 10여년 동안 큰 변화를 경험한 것은

사실이며, 1980년대 중반까지 유지되었던 개발년대의 규제문화가 붕괴

되기 시작한 것도 분명하다.

개방과 규제완화의 영향으로 경쟁의 힘이 10년전보다 훨씬 강해졌으

며, 기업들은 규제와 보호에 안주하던 시대가 끝나고 있음을 실감하

고 있다.

소비자만족을 우선하지 않는 기업이 살아남지 못하는 상황이 도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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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으며, 소비자주권과 소비자들의 합리성도 제고되고 있다.

일부 근로자들은 노동조합의 보호에 의존하는 추세가 있지만, 민주

화초기의 불합리한 노사관계는 많이 개선되었고, 무엇보다도 경쟁의

힘이 노동조합의 논리를 규율하는 시대가 오고 있음을 실감하고 있

다.

정부도 과거 방식의 통제가 비효율적이며 규제를 통한 문제해결이

한계에 봉책했음을 실감하고 있다.

나 . 競爭과 市場原理의 擴散

지난 10년은 시장개방이 급속히 이루어졌던 시기이며, 이에 더하여 시

장에 따라서는 대내적으로 경쟁을 제한하던 각종 규제도 상당히 줄었기

때문에, 경쟁압력이 크게 높아졌고,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경제의 많은

분야에서 시장원리가 힘을 발휘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시장별로 큰 차이를 보였는데, 제조업의 경우에 변화

가 가장 뚜렷했고, 정보통신, 유통 등의 분야에서도 경쟁과 시장원

리가 힘을 발휘하였다.

다 . 政府萬能主義와 政府裁量主義의 退潮

개발년대 정부-기업관계의 특성이었던, 정부만능주의와 정부재량주의가

다양한 요인에 의하여 퇴조하였는데, 규제완화의 노력도 이러한 변화에

일조한 것으로 평가된다.

아직도 정부만능주의와 정부재량주의가 도처에 잔존하고 있는 것으

로 평가되지만, 규제를 통한 정부의 문제해결능력은 급속히 위축되

고 경제사회의 투명성이 제고되면서, 정부 스스로도 이미 재량적 정

책운용의 한계를 절감하고 규칙확립에 노력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규제의 透明性과 규제의 法治主義가 중요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라 . 革新努力의 加速化

이상과 같은 변화는 기업으로 하여금 과거의 생존전략 중에서 많은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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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을 포기하고 혁신에 박차를 가하게끔 유인을 제공하고 있다.

실제로 기업들은 지난 10년 동안 경영혁신과 기술혁신에 가일층 노

력한 것도 사실이다. 일부 기업들이 이러한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

고 무리하게 확장하거나 혁신노력을 게을리하여 부실화되고 있지만,

이는 일부의 현상일 뿐, 기업들이 혁신하려는 노력은 과거보다 더욱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바 . 聖域의 崩壞

소위 규제개혁의 성역이 미약하나마 붕괴되고 있으며, 향후 성역의 붕

괴는 가속화될 전망이다.

현 정부 들어서 교육, 노동, 금융의 3개 분야에서 개혁노력이 이루

어지고 있는 현상은, 그 방법과 내용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성역을

건드리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괄목할 만한 변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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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 I . 向後 10年 , 規制改革의 課題는 무엇인가 ?

지난 10년의 규제완화가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아직도

규제개혁과제가 많이 남아 있지만, 규제완화 혹은 규제개혁이라는 용어

는 이미 진부한 표현이 되었다. 이제 현 정부나 1998년의 새 정부가

규제개혁을 강력히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새로운 정책으로 심각하

게 받아들일 국민은 많지 않다. 이처럼 규제개혁이란 정치적 한계효용

이 낮은 메뉴가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10년간 진정한 규제개혁의 중요성은 과거 어느

때보다 더욱 클 것이고, 규제개혁이 우리경제의 미래에 미칠 파장은

매우 크다. 지난 10년의 문제를 반성할 때, 향후 10년의 규제개혁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3. 1 目標의 再設定과 期待心理의 治癒

규제개혁을 기업불편해소, 경기활성화와 같은 지엽적 목표에 묶어둘 것

이 아니라, 앞서 제시한 네가지 목표를 규제개혁의 명분으로 재정립하

는 것이 시급하다.

규제개혁에 대한 목표를 재정립해야만, 정부는 규제개혁에 대한 민간의

기대심리인플레를 교정할 수 있으며, 기존업계의 끝없는 이기적 요구와

비판으로부터 자유롭게 개혁을 추진할 수 있다.

졸속을 경계하는 장기적 시각의 규제개혁, 성역없는 과제의 선정,

사익을 배제하고 국가가 책임지는 규제개혁 등의 과제도 모두 규제

개혁의 기본목표를 재정립할 때에 가능한 것이다.

3. 2 政治權力의 一貫되고 强力한 意志와 改革主體의 形成

일관되고 강력한 정치적 리더십이 지지하지 않는 규제개혁은 모두 실패

하기 마련이다. 규제개혁은 중요한 경제정책인 동시에 고도의 정치행

위이다. 기득권층의 반발을 극복하려면 규제개혁에 대한 대통령의 신

념과 의지가 절대 필요한데, 이러한 자질을 갖춘 지도자의 선출이란 불

완전한 표결에 의하여 결정되는 만큼, 규제개혁의 성공전략은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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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보완책을 구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규제개혁의 피해자는 집단적으로 정치적 압력을 행사하는 이익집단

(공무원, 기존사업자, 근로자 등)인 반면, 규제개혁의 수혜자는 대

개의 경우 광범위하게 산재한 소비자, 납세자, 잠재적 경쟁자 등이

므로, 규제개혁의 집중된 비용( concent r at ed cos t s )보다 개혁실패의

숨은 비용( hi dden cos t s ) 혹은 개혁의 편익이 더욱 크다는 점을 국

민에게 널리 알림으로써, 규제개혁에 대한 정치적 지지를 유도할 필

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최대한의 정보가 공개된 공공토론의 場을

마련함으로써, 개혁에 대하여 국민과 정부가 직접 대화하고, 현재상

태( s t at us quo)를 가급적 유지하려는 기득권층의 논리를 봉쇄할 필

요가 있다.

정치지도자의 의지약화에 대비하여 규제개혁이 自己拘束力을 갖도록

제도화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가능한 경우에는 규제개혁프로그램이 기득권층에게도 인센티브를 제

공함으로써 이들의 반발을 최소화하거나 이들의 단결을 막을 수 있

다.

어느 상황이든 규제개혁방안은 비차별적이고 투명해야만 국민의 지

지를 받을 수 있다.

규제개혁의 의지를 가진 정치지도자는 개혁주체를 형성해야 할 것이며,

이러한 개혁세력이 규제개혁의 추진기구에 포진하여야 한다.

3. 3 政府革新과 規制改革을 동시에

정부혁신이 수반되지 않는 규제개혁은 한계가 있다. 규제가 사라지면

과거 그 규제를 담당하던 정부조직은 불필요하므로 규제개혁은 정부조

직과 인력의 정비를 포함하여야 한다. 규제개혁으로 발생하는 정부의

잉여인력을 활용하려면 정부의 구조조정이 뒤따라야 한다.

3. 4 腐敗剔抉과 規制改革을 동시에

기업활동과 국민생활의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는 지속적으로 폐지하되,

공공부문의 부정부패와 공무원의 책임행정을 확립하여야 규제개혁이 성

공할 수 있다. 부패를 척결하기 위한 司正과 사정의 결과 나타나는 책

임회피문제 해결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은 어려운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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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에 대한 벌칙과 감시를 강화하되 하위공무원의 처우를 대폭 개

선하고, 행정책임을 묻는 방식과 시스템의 개선이 병행되어야 할 것

이다.

규제의 편익이 비용을 능가하는 경우라도 규제가 부패의 구조적 요

인이 될 경우에는 규제를 폐지하고, 규제폐지의 부작용을 치유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3. 5 規制改革의 專門性 確保 : 政府의 政策競爭力 提高

규제개혁이 국가의 고유한 기능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정부는 자체적으

로 규제개혁의 전문성을 축적하는 노력과 투자를 조속히 시작해야 한

다. 정부가 규제개혁을 위하여 전문성을 확보한다는 것은 개혁의 결과

나타날 정책의 경쟁력을 위하여 필수적이다.

사익을 배제하고자 규제개혁기구를 중립적인 인사로 구성할 경우 문제

는 전문성의 부족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규제개혁추진체계에 심

층분석기능이 반드시 필요하다. 일부 국책연구소, 교수 등이 개별 사

안에 대한 깊은 이해없이 일과성 자문으로 정부의 부족한 전문성을 메

꿀 수 있다고 기대하는 것은 중대한 오류이다.

대안별로 비용/편익의 연구 분석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부는 예

산과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인력확보를 위하여는 과거의 폐쇄적

인 공무원채용제도로는 한계가 있을 것이므로, 발상의 전환이 필요

하다.

3. 6 私益을 排除하고 國家가 責任지는 規制改革

규제도 정부만이 할 수 있었듯이 규제개혁도 정부의 고유한 기능이며,

이 권한과 그에 수반되는 책임을 민간에게 위임하는 것은 국가의 실종

과 혼란을 초래하고, 결국 기업에게도 이로울 것이 없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집중된 경제력이 국가의 주요정책의 형성과정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사

익을 보호하려는 현상이 소위 경제력집중의 가장 뚜렷한 폐해에 속한

다. 이러한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고 규제개혁이 국민경제의 발전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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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으로 이루어지도록 할 책임은 국가에게 있다.

규제개혁이 사익을 배제하고자 할 때 나타나는 문제점은 민간의 합리적

인 의견개진을 무시하고 정부가 독단에 빠질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는 사안의 본질에 정통한 민간인사를 의견교

환, 자문 등의 형식으로 활용하되, 심의 의결과정에서는 이들을 배제

하는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3. 7 法院과 國會의 役割 提高

행정부만이 규제개혁을 추진하던 시대는 지났다. 앞으로의 규제개혁은

사법부와 입법부가 행정부의 규제개혁의지를 뒷받침하거나 규제적 성향

을 견제하는 차원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법원은 위헌판정, 하위법령의 적법성 판정, 행정부와 민간의 분쟁

조정, 법위반과 부패의 처벌 등의 고유한 권한을 통하여 규제의 合憲主

義와 法定主義를 확립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법원이 규제개혁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하려면 법원

의 경제분석기능이 강화되어 판결이 입법취지의 경제논리를 반영할

수 있어야만 한다.

한편 규제개혁추진기구는 행정부내 부처이기주의를 극복하는 방편으

로서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을 이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

다.

향후 정당제도와 선거제도 등 정치시스템의 발전방향에 따라서는 국회

가 이익집단의 정치적 압력에서 벗어나 규제개혁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

할 가능성도 있지만, 그 전망은 불투명하다.

3. 8 聖域 없는 規制改革과 패키지規制改革

지난 10년 동안의 규제완화에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지엽적인 규제의

경우 상당수가 정리된 것은 사실이다. 이제 남은 규제개혁과제는 소위

성역으로 불리는 규제의 덩어리로서, 여기에는 핵심적인 경제규제와 사

회적 규제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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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역 없는 규제개혁을 위해서는 과거와 같은 건수 위주의 규제완화에서

탈피하여 종합적, 장기적 시각에서 주요정책분야에 대한 패키지規制改

革 을 추진하여야 하며, 과제선정에 있어서 완전히 자유로울 필요가 있

다.

자유롭게 규제개혁의 대상과제를 선정한다는 것은, 재벌, 금융, 토

지, 노동, 가격, 중소기업, 수도권집중, 소비자보호, 교육, 환경,

안전, 전문직업종(의사,변호사,약사,회계사 등) , 진입, 퇴출, 기업

지배구조, 공정거래, 공기업, 정부 자신 등이 모두 규제개혁의 대상

이 될 수 있음을 뜻한다.

이 중 일부에 대한 제도개선은 과거 시도된 적이 있지만, 일과성으

로 끝났거나, 아직도 개혁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성역에 대한 규제

개혁은 과감하되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일

이다.

성역의 규제개혁을 어렵게 만드는 것은 단순히 관료와 기존사업자의 저

항 뿐만이 아니라, 문제인식과 올바른 개혁방안에 대한 의견이 사람에

따라 첨예한 대립을 보이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현재의 규제가

최선이 아님을 인정하면서도,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쉽게

합의할 수 없는 실정이다.

핵심규제가 성역이 된 이유는 이처럼 이슈가 단순하지 않고 우리경

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광범위하기 때문인데, 이에 대응하기 위하

여 규제개혁주체의 전문성 제고가 다시 강조된다.

3. 9 推進體系와 改革方法의 革新

규제개혁의 어려움을 감안한다면, 효율적이고 강력한 추진체계 혹은 추

진기구를 만드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향후 어떠한

형태가 되든 규제개혁추진기구는,

강력한 조정 결정권한을 가져야 하고,

국내 최고의 전문성을 갖춘 인력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구성원들에게 개혁을 추진할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하고,

이 기구의 활동이 효율적으로 전개되도록 조직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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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의 추진기구는 개혁방안의 제시에 그칠 것이 아니라, 규제개혁

을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추진하는 권한까지 가져야 할 것이며, 사

후관리, 보완책 제시의 기능을 담당하고, 개혁의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규제개혁추진기구를 일원화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지만, 현재와 같은

추진기구의 난립은 분명 개혁에너지를 낭비하고 무원칙하며 혼선만

을 초래하므로, 추진기구를 일원화하되, 중요한 점은 위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지난 10년의 경험을 거울삼아 규제개혁의 방법론에도 혁신이 필요

하다. 흔히 거론되는 日沒制度( s uns et t i ng) , 규제의 주기적 점검, 비

용/편익분석기법, 사전규제에서 사후규제 혹은 인센티브방식으로의 전

환, 원칙금지( pos i t i ve규제)에서 원칙자유( negat i ve규제)로의 전환, 규

제의 법정주의 등은 만연된 정부규제를 축소하기 위한 방안들이다.

특별법 등을 통하여 규제개혁을 제도화하는 방안은 앞서 지적했듯이

정치적 의지의 약화를 견제하는 수단이 되며, 규제개혁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많은 경제법이 사문화되어 있는 우리의 현실을 감안할 때 지

나친 기대는 금물이다. 무엇보다도 특별법이 제정된다면, 법집행을

위한 수단도 동시에 확보되어야 하며, 규제개혁에 대한 선언적 원칙

만을 담고 있는 법은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크다.

3. 10 글로벌化에 부응하는 國際規範과의 調和

규제개혁을 통하여 경제사회의 발전을 한차원 높이려는 노력은 결코 우

리의 전유물이 아니다. 이미 세계경제의 주도국들은 자국이 겪는 어려

움을 해결하는 유력한 방안으로서 규제개혁을 단행해 왔고, 지금 우리

는 規制改革 國際競爭의 時代 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각국이 규제를 개혁한 구체적 방법을 보면, 공통점과 차이점이 동시에

발견된다. 우리의 규제개혁도 선진국의 경험을 참고하되, 우리의 현실

에 가장 적합한 개혁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일차적 목표가 되어야 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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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뉴질랜드가 1980년대 중반부터 추진한 규제개혁은, 개혁의지

를 관철시킨 것은 높이 평가할 만하나, 뉴질랜드의 개혁과제와 방안

을 우리에게 移植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규제개혁방안이 국제규범과 심각한 괴리

를 갖는다면, 이는 열린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규제개혁이 통상협상의 의제가 되어가는 추세에 주목

하여야 할 것이다. 소위 體制摩擦( s ys t em f r i ct i ons )이란 다자간 통상

협상의 새로운 주제로서, 경제체제의 상이함에서 오는 갈등이 교역과

투자의 장애가 된다는 인식에서 출발하는데, 規制 腐敗 文化의 차이

가 그 핵심적 요소이다.

OECD 각료이사회가 채택하게 될 「OECD Pol i cy Recommendat i ons on

Regul at or y Ref or m」은 규제개혁이 다자간 기구의 감시대상이 될 가능

성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변화이다.

<OECD Pol i cy Recommendat i ons on Regul at or y Ref or m(案) >

1. Adopt at t he pol i t i cal l evel a br oad pr ogr amme of r egul at or y

r ef or m t hat es t abl i s hes cl ear obj ect i ves and f r amewor ks f or

i mpl ement at i on.

2. Ens ur e t hat r egul at i ons and r egul at or y pr oces s es ar e

t r ans par ent , non- di s cr i mi nat or y and ef f i ci ent l y appl i ed.

3. Revi ew r egul at i ons s ys t emat i cal l y t o ens ur e t hat t hey cont i nue

t o meet t hei r i nt ended obj ect i ves ef f i ci ent l y and ef f ect i vel y.

4. Revi ew and s t r engt hen wher e neces s ar y t he s cope, ef f ect i venes s

and enf or cement of compet i t i on pol i cy.

5. El i mi nat e economi c r egul at i ons i n al l s ect or s t o s t i mul at e

compet i t i on, except wher e compel l i ng evi dence s ugges t s t hat

s uch r egul at i ons ar e t he bes t way t o s er ve br oad publ i c

i nt er es t s .

6. El i mi nat e unneces s ar y r egul at or y bar r i er s t o t r ade and

i nves t ment by enhanci ng i mpl ement at i on of i nt er nat i onal

agr eement s and s t r engt heni ng i nt er nat i onal pr i nci pl 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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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I dent i f y i mpor t ant l i nkages wi t h ot her pol i cy obj ect i ves and

devel op pol i ci es t o achi eve t hos e obj ect i ves i n ways t hat

s uppor t r ef or m.

3. 11 民營化 以後의 合理的 規制

공기업민영화는 규제개혁과 그 본질이 동일한 사안으로서, 광의의 규제

개혁은 민영화정책을 포함한다. 향후 규제개혁의 추진기구는 민영화정

책까지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민영화가 규제개혁의 차원에서 추진

되어야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이다.

공기업민영화를 전후하여 해당시장에 경쟁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한

분야가 대부분이지만, 경쟁도입이 바람직하지 못한 자연독점이나 현실

적인 이유로 경쟁도입이 지연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독점기업을 규제해

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경쟁을 도입하더라도 네트워크산업의 경우

에는 網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 open acces s )을 보장하는 규제가 도입될

필요도 있다.

민영화 이후의 규제를 가장 효율적이고 공정한 방법으로 실행하는 것도

규제개혁추진기구가 담당해야 할 과제이다.

規制委員會( r egul at or y commi t t ee: 통신위원회, 전력위원회, 가스위

원회 등)를 설치하여 규제를 담당하도록 하는 방안은 영미식으로서,

이러한 방안이 과연 우리에게 적합한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3. 12 規制改革과 競爭法

국민경제에서 정부규제와 경쟁법의 역할은 반비례한다. 산업 금융정

책 등을 위한 규제, 공기업 등이 많을수록 경쟁법이 숨쉴 공간은 좁아

진다.

반면에 규제개혁을 통하여 기존의 규제섹터가 줄어들수록, 규제의 진공

상태를 메꿀 규칙이 필요한데, 경쟁법은 규제개혁 이후의 가장 중요한

규칙이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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